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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쟁 으로 떠오르고 있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투표를 통해 다수의 선호를 모으는데 그치는 종래의 선호집합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이성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선을 발견하고

자 하는 이론  흐름이다. 민주주의론에서 숙의에 한 문제의식은 고  아테네의 사상가들로

까지 멀리 소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근 인 형태로 제시한 표  헌법사상가로는 19세기 

국의 존 스튜어트 을 들 수 있다.

의 숙의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숙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표 의 자유에 모두 걸쳐있는 통개념이라는 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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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 숙의론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첫째, 은 왕이나 상원보다 민주  선거를 통해 선출

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을 국가권력의 심에 놓고자 했으며, 그러한 하원에서는 다수와 소수

의 표인 각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 으며 나아가 행정권과의 권력분립을 꾀하 다. 둘째, 하원이 민주  다수

의 선거로 구성된다고 할 때 자칫 다수의 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하여 소수 지성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여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 고, 마지막으

로 이처럼 다수와 소수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차가 보장되는 가운데 다수만을 한 계

입법이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와 같은 의 숙의론은 오늘날의 에서 볼 때는 좀 더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19세기 국을 배경으로 한 논의라는 시공간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의 숙의론은 다수와 소수가 정당하게 공존할 수 있는 차  장치들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해 특정 계 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선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에서 정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다수 든 소수 든 자신들의 당  이익에 매몰되어 이를 

철하는데 한 21세기 한민국의 헌정 실을 볼 때 이 제기한 숙의론의 문제의식은  

우리에게도 실성을 가지며, 이론  탐구의 가치가 있다. 

[주제어] 존 스튜어트 (J. S. Mill), 숙의,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차, 이성, 공공선

Ⅰ. 서론

숙의(熟議, deliberation)1)의 문제는 근래 20년간 미국 정치학계에서 가장 많

 1) deliberation의 우리말 번역과 련해서는 심의(김명식, “롤즈의 공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제65집, 2004;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

42집 제4호, 2008;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박 사, 2012), 토의(유홍림, “담론윤리와 토의민주

주의 : 하버마스의 재구성  정치이론,” 정치사상연구, 인간사랑, 2003), 숙려, 숙고 등 다

양한 용례가 있다. 이 에서 심의(審議)는 ‘심사하고 토의함’(http://krdic.naver.com/detail.nhn? 

docid=24158800, 네이버 국어사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상으로도 국회의 

산안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와 련하여 쓰이고 있는 용례(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

의 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헌법 제87조 ② 국무 원은 국정에 하여 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1조 ① 국가

안 보장에 련되는 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하여 국가안 보장회의를 둔다.)가 있으나 이는 신청된 안

건에 한 일방  심사의 뉘앙스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된다. 사 으로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918700, 네이버 국어사 )이라는 의미의 



J. S. M ill 민주주의론의 기 개념으로서 숙의(熟議)   14 3

은 논의의 상이 되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뜨거운 주제이다.2) 이런 미국 학계

의 향을 받아 한국 정치학계는 물론, 최근에는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숙의민

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언 하는 용례들이 등장하고 있다.3) 오늘날 숙

의민주주의론이 민주주의론에서 ‘숙의  환’(deliberative turn)4)으로 불릴 정

도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종래의 국가의사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론

이 국민의 지배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해 다수의 선호(preference)를 

계량 으로 모으는데 그침으로써, 이성(reason)에 입각한 공익산출과는 다른 결

론에 이르는 경우가 지 않았다는 반성  고려에 기인한다.5) 따라서 단순히 

국민의 공  참여를 양 으로 확 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질 한 제고하자는 것이 오늘날 숙의민주주의론자들의 이론  목

표가 된다.

하지만 최근에 숙의민주주의론이 헌법이론․정치이론으로서 부각되고 있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론의 바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기 개념으로서 숙

의의 문제는 오늘날에 들어서야 비로소 새롭게 나타난 상은 아닐 것이다. 

국가운 원리로서 민주주의에 한 생각은 서구를 기 으로 할 때 이미 아테

네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며, 민주주의에 있어 

심의․토론의 기제가 활발히 작동되어야 한다는 , 혹은 이성과 철학이 

목되어야 한다는 은 일 이 라톤이나 아리스토텔 스의 논변들에서도 

그 맹아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  흐름을 근  정부이론

과 헌법이론의 수 으로 끌어올린 표 인 사상가가 19세기 국의 지성계

숙의(熟議)가 입법이나 정책에 한 상호  숙고와 의논이라는 차원에서 이성  논의를 통

해 민주주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측면의 용어로써 deliberative democracy와 deliberation의 의미

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하에서는 숙의로 번역하기로 한다. 

 2) Amy Gutmann and Dennis Thompson,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ⅶ;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3rd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232. 

 3) 컨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12), 140면; 정종섭, 헌법학원론(박 사, 2012), 135면 등.

 4) John S. Dryzek,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 이하.

 5) David Held, ibid., pp.231~255; 장동진, 앞의 책, 9~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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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하는 존 스튜어트 (John Stuart Mill, 1806~1873, 이하 ‘ ’)이다. 은 

19세기 근  민주주의론의 요한 출발 을 이룬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한 

오늘날 숙의민주주의론의 사상  기 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6) 

필자는 오늘날 한민국 헌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숙의는 재진행형의 문제

로 이해하는 바, 그 에서도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아직 익숙지 않은 숙의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이론  선구자인 의 사상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 숙의론을 이해하기 해 우선 이 국가운 원리로서 제시한 민주주의

론 반의 구조와 숙의의 개인주의  제인 표 의 자유에 한 의 입장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숙의론의 주요내용을 세 가지로 나 어, 숙의의 

차  보장으로서 하원의 구성문제, 그리고 다수만이 아니라 소수 지성의 발언

권을 인풋(input)으로 보장하고자 한 지성주의의 , 나아가 이를 통해 어느 

특정계 에 치우치지 않는 공공선을 창출하고자 한 아웃풋(output)의 을 아

울러 살핀 뒤(Ⅲ), 마지막으로 의 숙의론이 민주주의의 기 개념으로서 가지

는 의의와 한계를 가늠해보는(Ⅳ)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6) 에게서 숙의의 요소를 발견하는 논의로는 표 으로, Nadia Urbinati, Mill on democracy : from 

the Athenian polis to representative govern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한편 Alex Zakaras도 토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가 정치  힘이 이성(reason)에 비례한다는 의 희망을 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거의 같은 입장으로 생각된다(Nadia Urbinati/Alex Zakaras, J. S. Mill's political 

thought : a bicentennial re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207). 한편 Held도 ( 을 심으

로 한) 계발민주주의에서 숙의와 공  논증에 한 심이 발견되었고 이를 최근의 숙의민

주주의자들이 확 ․발 시켰다고 본다(David Held, op. cit.,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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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 숙의론의 제

1. 좋은 정부․민주주의․참여7)

의 민주주의론에서 숙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해하기 해서는 

먼  이 국가 역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반 으로 어떻게 이해

했는가에 해 간략한 소묘가 필요하다.8) 은 보통선거도 정착되지 못했던 19

세기 후반 국의 헌정 실에서 당  구보다 진보 인 에서 노동계

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통선거권을 주장했을 만큼 민주주의와 참여

의 실 에 극 인 모습을 보 다. 그 지만 의 민주주의와 참여론은 인민

주권이나 순수민주주의로 귀결되지 않는다. 참여는 확 되어야 하지만 이는 

‘공동체의 개선의 범  내’에서 그러한 것이며, 한 규모를 갖춘 근 국가에서

는 이상 인 정부는 의 (representativ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9) 이러한 의 

논리 개를 이해하기 해서는 의 민주주의와 참여론의 반 인 구조를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은 우선 근  이후 ‘민주  사회’의 도래의 문제에 해 깊이 인식하고 그 

장 과 함께 단 에 해서도 고민했다. 은 토크빌이 ‘조건의 평등’(equality of 

 7) 본 의 내용은 윤성 , ｢J. S. Mill의 민주주의론에서 ‘참여’의 헌법이론  의의｣,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2011.10), 237~239면을 일부 수정하 다. 

 8) 은 정치 역의 민주  제도와 더불어 민주  사회의 문제에도 심을 가졌으며( 표 으

로 John Stuart Mill, “De Tocqueville On Democracy In America [i] 1835,” in : CW, Volume XVIII-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Part I [1832]; “De Tocqueville On Democracy In America [ii] 1840,” in : CW, 

Volume XVIII-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Part I [1832] 참조. 나아가 은 경제학의 주 인 ｢정치경

제학 원리｣ 등을 통해 노동자가 심이 되는 동조합에 해서도 극 인 의견을 개진하

고 있는 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자에 따라서는 의 민주주의론을 국가 역 이

외에 사회 역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원용할 수 있고, 소  참여민주주의의 이 그러하다

( 컨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이

러한 부분도 별도의 연구의 가치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여기까지 범 를 확장하지는 않

는다. 

 9) John Stuart Mill,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 CW, Volume XIX-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Part 2 [1859](이하 CRG로 약칭),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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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으로 개념화한 ‘민주  사회’의 근  도래에 해 인식을 같이하면

서, 민주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집단  범용(collective mediocrity)10)화의 문제에 

해 우려하며, 특히 다수의 제(tyranny of the majority)11)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  제도’를 정부 역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해 고민한다. 이

처럼 민주  제도를 통해 민주  사회를 교정하고 올바로 이끌어나가려는 의

도에서 논술한 의 정치철학의 완결 이 바로 ｢ 의정부론｣이다. 

의 민주주의론은 ‘좋은 정부’에 한 논의로부터 출발하는데, 은 좋은 정

부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요소로서 첫째, 공동체의 정신  개선에 기여하는가 하

는 사람에 한 향력의 문제와 둘째, 공공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왕의 

가치들을 얼마나 잘 조직하는가 하는 업무상 향력의 문제 두 가지를 든다.12) 

그리고 제정의 경우에 설사 그것이 좋은 군주나 제정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효율은 있을지 모르나 정신  개선의 측면이 없음을 들어 이는 좋은 정부가 될 

수 없다고 본다.13) 그래서 이 결국 이상 인 최선의 정부형태로 보는 것은 ‘주

권과 최고의 통제력이 종국 으로 공동체 체에 속하며, 모든 시민은 궁극  

주권에 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어도 이따 은 지역 인 혹은 국가 인 공공

사무에 역할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으로 참여하는 정부’14)가 된다. 그런데 이를 

앞서 언 한 ‘좋은 정부’의 기 에 비추어 제도 인 우수성과 인  자질 개선의 

측면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형태를 보자면 결국 민주정부 외에는 다른 안이 없

10) CRG, 457면. 

11) John Stuart Mill, “On Liberty,” in : CW, Volume XVIII-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Part I [1832](이하 OL

로 약칭), pp.219~220 참조. 이 ｢ 의정부론｣과 ｢자유론｣ 등을 통해 반복 으로 제기하고 

있는 다수의 제에 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선호집합  단순 다수결원칙에 한 근본  

문제제기로서, 숙의민주주의론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다수결원칙으로 소

하게 이해되는 민주주의론의 견제장치로써 은 입헌주의가 아니라 숙의민주주의를 택했다

고 거칠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CRG, 392면.  철학 반의 기 를 이루는 진보주의와 공리주의는 정부이론에서도 외 없

이 철된다. 컨  은 자기보호(self-protecting)와 자기의존(self-dependent)을 강조하면서, 배

제된 사람들의 이익은 늘 간과될 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CRG, 404~405면). 한 은 진

보(Progress)를 가장 진하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임을 거듭 강조한다(CRG, 387, 388면 등).

13) CRG, 399~403면.

14) CRG, 403~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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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15) 이 때 민주정부는 재의 복지(well-being)의 에

서 자기보호 원리와 자기의존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며, 한 개인의 지 ․도덕

․ 극  성격(character)을 계발하는 정 인 효과의 측면에서도 민주정부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16) 그리고 이러한 공리주의와 진보주의 논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참여의 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17) 

사회 상태(social state)가 어떠한 기에 처하더라도 이를 완 히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

한 정부(government)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라는 , 가장 경미한 공공기능에 한 

참여조차도 유익하다는 , 참여는 공동체의 개선(improvement)의 일반  수 이 허용하는 

한 극 화되어야 한다는 , 국가의 주권에 모두가 지분을 갖는 것보다 궁극 으로 더 바

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의 작은 마을 이상의 공동체에서 

모두가 공공업무의 세세한 부분들에까지 각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정부형태

의 이상형은 의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 민주주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순수민주주의(pure democracy)

로 나아가지 않고 의정부, 특히 하원이 심이 되는 의민주주의를 지향하

다. 이는 이 다수의 제, 특히 다수 에서도 그 ‘일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짓 민주주의(false democracy)가 아닌, 국민의 의사가 지분에 상응하게 ‘모두’  

비례 으로 표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true democracy)를 구 하여야 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 은 국민 다수(majority)의 의사만이 아니라 

소수(minority)의 의사도 비율에 상응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하여 국

민 모두(all)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 될 수 있는 정부형태를 이상 인 의정부

로서 구성하고자 하 다. 

15) CRG, 404면. 

16) CRG, 404~412면. 

17) CRG, 412면. 한편 은 사법과 행정의 역에 한 참여, 컨  배심제나 지방정부에의 참

여 등도 언 하는데(CRG, 436면. 더 상세한 설명은 CRG, 520~545면 참조), 이 부분은 본 논문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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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 의정부론의 심은 민주 으로 선출된 표들로 구성된 하원

에 있고 이는 곧 오늘날 의‘민주주의’ 개념에 상응한다.18) 특히 은 의민

주주의론을 개하면서 ‘참여’와 더불어 ‘숙의’의 기  개념들을 제시했다는 

에서 다른 민주주의자들과 차별성이 부각된다고 본다. 이 에 해서는 아래 

Ⅲ.에서 더 상세하게 논한다. 

2. 표 의 자유 

 1.에서는 국가의사결정에 한 민주주의원리의 측면에서 숙의론의 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숙의의 문제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자유의 측면에서는 표 의 자유와 한 내  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자는 거의 같은 내용을 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주어질 수 있을 뿐, 

결국 동 의 앞뒷면과 같이 표리일체인 것이고 도 암묵 으로 이를 인정하는 

제에 서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해 이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는 부분

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민주주의를 공리주의와 진보주의의 측면에서 정당

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 의 자유도 진리를 발견한다는 진보주의의 측

면과 정신  복지를 높인다는 공리주의의 측면에서 정당화하고 있음을 볼 때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주의

 측면에서는 ｢자유론｣을 통해 개인의 표 의 자유, 즉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극 옹호하 고,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 의정부론｣을 통해 말하기(talking)를 

통한 숙의(deliberation)를 강조하는 논설을 폈을 뿐이 아닌가 싶다. 

은 ｢자유론｣ 제2장에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한 상세한 논설을 개

하는데, 이는 ｢자유론｣ 에서도 후 에 가장 큰 사상  향력을 미치고 있는 

18) 즉 의정부는 의민주주의 역과 더불어 료로 구성된 행정 역의 양자로 별할 수 

있다. 의 정부이론의 지향 이라고 할 수 있는 소  숙련민주주의(skilled democracy)는 의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와 료제(bureaucracy)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형태의 정치제도이다

(CRG, 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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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으로 보장해야 할 자유의 핵심

인 역으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내심의 역으로서의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오늘날 표 의 자유로서 총칭되는 언론․출 의 자유까지도 리 포함한다. 

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진리발견에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웅변한다.19)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만일 그 의견이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개인 인 것이라면, 즉 만일 그 의견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  해악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해악이 몇몇 사람에게 미치

느냐 혹은 많은 사람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견 

발표를 침묵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세 와 차세 를 포함한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 하는 사람들의 손실

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

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한 더욱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혜택의 손실을 입게 된다.

나아가 은 의견의 자유(freedom of opinion)와 의견 발표의 자유(freedom of the 

expression of opinion)가 (다른 모든 복지가 의존하는) 정신  복지에 필수 인 근

거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옹호한다.20) 첫째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진리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설사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잘못 을지라도, 

진실의 일부는 갖고 있음이 보통이므로, 반 의견과 충돌이 있을 때 진리의 나

머지도 밝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통념이 모두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

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합리  근거가 아닌 편견의 형태로 지지하게 된다는 

19) OL, 229면. 

20) OL, 257~258면. 은 철학  기 로서 공리주의에 기 면서도 정신  복지를 질 으로 더 

높이 평가하여 이를 우월  자유로 으로써 벤담의 양  공리주의와는 차별화된 노선으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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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넷째, 의견의 자유가 없다면, 이론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사람의 성격과 행 에 미치는 활발한 효과도 상실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자유론｣ 제2장에서 언 하는 표 의 자유론은, 체 으로는 

‘진리발견’이라는 하나의 비교  일 된 논거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자유주

의 정치철학자 벌린(Isaiah Berlin)이 잘 지 하고 있듯이, 은 사람은 선택의 능

력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해 오류의 가능

성, 실수할 권리는 자기향상의 능력과 논리 으로 같은 말로 보았던 것 같다.21) 

즉 은 진리의 모든 측면을 공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아,22) 의견의 다

양성과 진리의 잠정성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를 인용하면서 개별성을 발 시키기 해서는 자유  상황의 다양성

이 제되어야 한다고 본 데서도 드러난다.23)

이와 같은 표 의 자유에 한 강조는 구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개별성의 

역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차 으로는 통  

자유권의 소극  의미, 즉 불간섭의 의미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의 표 의 자유는 소극  성격에 그치지 않고, 이 반복하여 강조하듯이 진리

발견을 한 매우 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 표 의 자유론은 소극

으로 사  역의 확보로서의 불간섭의 의미를 뛰어넘는 극  의미를 담게 

되며, 이는 종국 으로는 행복과 진보라는 의 목 가치와도 맞닿아있다. 

한편 의 표 의 자유론은 ｢자유론｣의 독해의 에서는, 진리의 발견을 

21) Isaiah Berlin,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Paperbac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박동천

(역), ｢존 스튜어트 과 인생의 목 ｣,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아카넷, 2006), 455면.

22) OL, 254면.

23) OL, 261면. 한편 은 의견의 다양성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류의 진보에 

따라 더 이상 논박되거나 의심되지 않는 교리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될 것이라 믿기도 했

는데(OL, 250면), 이는 이성  진보의 궁극  견지는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는 철학  일원론

의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은 표 의 자유를 논하면서 틀린 견해라 

하더라도 그것을 침묵시키기보다는 말하도록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거나, 한 민주  결정

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의를 요한다고 보지 않고 충분한 토론의 과정 후에는 다수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음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본다면, 다원주

의  입장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조  더 타당하지 않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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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강조함으로써 마치 개인  차원의 가치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

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표 의 자유는 단순히 이처럼 개인  차원의 가치에

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은 ｢ 의정부론｣을 통해서 의회의 핵심

기능으로써 말하기와 고충처리의 기능을 언명하는데, 이는 어느 구의 견해도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표 의 자유를 최 한 보장함으로써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최선의 진리, 즉 공익을 찾으려는 망이자 기획으로 볼 수 

있다. 즉 의회에서의 말하기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방 인 의사표 의 자

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상호 인 

토론의 문제이며, 이를 통해 최선의 공공선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표 의 자

유와 민주주의가 만나는 국면이고, 이를 통하는 개념으로서 숙의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제하고 아래에서 장을 바꾸어 의 숙의론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피기로 한다.

Ⅲ. 의 숙의론의 주요 내용

1. 하원을 통한 공론의 차보장

진보주의자이자 개 주의자 던 에게 당 의 보수  국의회가 심이 

되는 의회주권론은 극복과 개 의 상이었다. 은 구체제의 신분귀족은 물론

이고, 민주  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새롭게 부상하는 다수의 노동자계 도 

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인 신뢰를 보이지 않고 이에 한 견

제책을 마련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은 한편으로는 상원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애면서 보통선거에 의한 하원의 구성을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소수 지성인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궁극 으

로는 어느 특정계 에 치우치지 않는 공공선을 창출할 수 있는 의정부를 설

계하고자 하 다. 

즉 필자는 이 하원의 민주  구성(다수＋소수, input의 측면) →하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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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제고(수직  차원에서 하원의 우 , 수평  차원에서 행정권과의 분리와 견

제) →공공선의 창출(output의 측면)이라는 숙의의 로드맵을 가지고 민주주의

이론을 질 으로 제고하고자 하 던 것으로 악하는데, 그 에서도 차보장

의 심에 놓여있었던 것은 바로 하원(the House of Commons)이다. 수직  차원

에서 은 ｢왕－상원－하원｣으로 구성된 종래 국 정부의 세 축 에서 왕과 

상원의 기능을 거의 인정하지 않거나 요하지 않게 보았다. 은 의회의 심

을 보통선거에 의해 민주  정당성을 가진 하원에 놓고 여기에서 다양한 이해

가 표출되고 토론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평  차원에

서 은 하원이 의회주권의 권성을 모두 행사하기보다는 하원이 잘할 수 있

는 기능, 즉 말하기(talking)와 권력통제(control)의 역할에 집 하고 입법이나 집

행과 같이 숙련을 요하는 기능은 입법 원회와 같은 문 인 정부 역에서 

행하도록 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한다.

은 의정부를 “ 체국민 혹은 다수가 스스로 정기 으로 선출한 표를 

통해 궁극  통제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정의한다. 나아가 은 국민이 보유한 

궁극  권력은 완결 인 것이며, 국민은 모든 정부작용에 있어서 주권자의 지

에 있는데, 이는 헌법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궁극  통

제권은 혼합정부, 균형정부 내에서도 순수 군주제나 민주제와 마찬가지로 본질

으로 단일하게(single)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균형헌법(balanced constitution)은 

불가능하다는 일면  진리를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 거의 항상 균형(balance)

은 존재하지만, 그 은 결코 정확히 균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 헌법에

서 세 개의 주권기 24)은 명목상으로 동등한 권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러한 

권력은 헌법의 불문  행 때문에 공격 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컨  헌법

상으로 국왕은 어떤 의회입법에 해서도 재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의회에 반해 

장 을 임면할 수도 있지만, 헌법 행상25) 이 같은 권한 발동은 차단됨으로써 

24) three co-ordinate members of the sovereignty. 즉 왕, 상원, 하원을 일컫는다.

25) 본문에서는 ‘constitutional mor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용어법상 ‘헌법  

행’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J. S. M ill 민주주의론의 기 개념으로서 숙의(熟議)   153

유명무실하게 되고, 수상이 늘 사실상 하원에 의해 지명됨으로써 진정한 국가

의 주권기 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에서

는 국민주권(popular power)으로 본다. 따라서 국 정부는 정확한 의미에서 

의정부이며, 국민에게 직  책임지지 않는 기 에 부여된 권력은 지배권력이 

스스로의 오류를 경계하기 한 방책의 의미라는 것이다.26) 

이처럼 의 논의는 형식 으로는 국헌법에 한 보수주의 해설가들의 혼

합헌법 내지 균형헌법 논의와 유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종 의 혼합헌법 논의

에서 왕과 상원의 기능을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하원의 기능과 역

할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보수주의 이론가들과 차별화된다. 이는 과 거의 동

시 를 살았던 표  보수주의 헌법사상가인 월터 배 트(Walter Bagehot, 

1826~1877)와 비교해보면 뚜렷하다. 배 트는 국헌법이 엄부분과 능률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악했는바, 왕은 엄 부분에서 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이해하 고,27) 한 상원의 경우도 국왕과 함께 엄부분의 기둥

으로서 통치에 필수 인 존경심,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배 트

는 구체 으로 상원이 정신  측면에서 부의 지배와 료에 한 숭상을 방지

하고, 실제 인 면에서 하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28) 그러나 은

｢ 의정부론｣에서 왕에 한 언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리 선한 

군주라도 자유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군주제의 폐해 정도를 

언 하고 있을 뿐이다. 상원에 해서는 ｢ 의정부론｣ 제13장에서 별도의 장으

로 간략히 다루고는 있지만, 상원이 민주주의(democracy)29)에 해 어떤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별로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한 헌정논의에서 

양원제 논의의 요성은 부차 일 뿐이라고 일축한다.30) 은 귀족이 권력의 

심이었던 때에는 상원이 의미가 있었지만, 민주  사회상태가 된 지 에 와

26) CRG, 422~423면.

27) W. Bagehot, The English Constit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38~72.

28) W. Bagehot, ibid., pp.73~98; 이태숙, ｢존 스튜어트 의 의회론｣,  국연구 제9호(2003), 100면. 

29) 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0) CRG, 5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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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원이 민주주의에 한 조정의 역할을 하길 기 하기는 어렵고, 정말로 

조정의 역할을 하기 해서는 민주  하원 내에서,  그것을 통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31) 굳이 상원을 구성해야 한다면, 그 때는 일반 을 표하는 민

주  의회의 결함인 특수한 훈련과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고 본다. 즉 하나가 국민의회(People’s Chamber)라면, 다른 하나는 정치가의회

(Chamber of Statesmen)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는 입법

원회의 구성원들을 비롯해 직 법  등 주로 고  공직 출신들을 염두에 

둔다.32) 그러나 은 상원의 기능은 요하지 않다는 을 강조하며, 의정부

의 성격은 하원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한다.33) 

다음으로 은 하원의 기능과 련해서 수평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입법으

로부터 문성을 가진 행정기능이 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을 지 한다. 

은 정부의 업무를 실제로 하는 것(doing)과 이를 통제하는 것(controlling)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짓는다. 그리고 민주  의회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통제를 하는 것에 더 합하다고 한다. 나아가 의체는 집행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 한다. 개인보다 단체(body)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숙의(deliberation)이며, 여러 충돌하는 견해들을 듣고 고려하는 데는 숙의기

구가 불가결하지만,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책임성 아래 할 때 더 

잘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34) 

은 민주  의회는 행정업무를 하거나 행정부에 구체  지시를 하는 데는 

합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그러한 간섭은 거의 항상 유해할 것인데, 모든 

공공행정은 숙련된 업무(skilled business)이며, 그 자신의 특유한 원칙과 통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이에 개입하게 되면 이는 경험에 

해 무경험이, 지식에 해서 무지가 단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의회는 행

31) CRG, 514~515면.

32) CRG, 516~517면.

33) CRG, 519면.

34) CRG, 423~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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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직  행해서는 안 되고, 그 행정을 담당할 한 인물에 신경쓰되, 그러

한 개인들을 의회가 직  임명하는 것도 치 않다고 본다. 의회는 행정을 

담당할 정당을 결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35) 

나아가 은 의회가 직 인 입법업무에도 치 않다고 한다.36) 따라서 

은 입법 원회(Commission of Legislation) 혹은 법제 원회(Commission of 

Codification)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들이 항구  조직으로서 법제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 조직이 법률제정권한 자체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 원회는 입법에 지 요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 했다. 의회는 의사(will)의 

요소를 표한다는 것이다. 의회에 의해서 재가받기 까지는 법이 될 수는 없

다. 의회는 입법 원회의 법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하원

은 어떤 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발의권(initiative)을 행사할 수 있다. 원들

은 왕에 의해 지명되며, 5년의 임기동안 업무를 수행한다.37) 

은 이처럼 의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to watch and control the government)을 든 후,38) 다음으로 의회는 고충처리 원

회(Committee of Grievances)인 동시에 여론의 당(Congress of Opinions)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의회의 ‘말하기’(talking)의 기능에 해서, 은 국민의 의견은 

물론 뛰어난 인물들의 의견들도 반 되며, 자기의견이 기각되더라도 그것을 말

할 수 있었다는데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한 의사(will)에 린 것이 아니라 

우월  이성(superior reasons)에 설득당한 것이라 믿어 국민 다수의 표자가 결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39)

35) CRG, 425~428면.

36) 은 입법활동이 오랜 실제경험과 장기간의 단련을 요구하는 고도의 지  작업이라고 본다. 

그 기 때문에 이는 소수의 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의 모든 조

항은 그것이 다른 조항들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가장 정확하고 장기 인 에서 검토

되어야 하고, 새로운 법은 기존의 법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잡다한 합의체 기구

에 의하여 조항마다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고 

지 한다(CRG, 428~429면).

37) CRG, 430면.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원의 기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고 보았다. CRG, 431면. 

38) 오늘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기능도 일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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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와 같은 의회의 말하기 기능에 해 말하면서, 의회가 종종 떠들기나 

하는 곳이라는 비 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러한 말하기가 모두 자신의 이익과 

견해를 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러한 발언에 해 따르지 못

한다면 왜 그 지 않은지를 명백히 언 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의회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40) 

2. 지성의 발언권 보장

의 민주주의론은 기본 으로 보통선거의 확 를 통해 1인 1표의 평등한 

참여를 극 화하고자 하며, 이것이 실 으로 철되면 당시 다수를 이루던 

노동계 이 하원에서 가장 큰 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 하 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주  사회에서 정 인 면으로 작용하나, 다른 한편으론 지  

수 이 낮은 다수가 계 이익을 도모하게 됨으로써 소수를 압박하는 ‘다수의 

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은 이에 응하여 수 으로 소수이나 지

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발언권을 히 보장함으로써 어느 한 쪽이 제  권

력을 쥐지 않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장치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게 된다.41) 

의 민주주의론에서 지성  소수를 보호하려는 제도  구상들로는 선거권 

제한, 비례 표제, 복수투표제를 들 수 있다.42) 문맹자나 빈민 등의 선거권을 

39) CRG, 432면. 

40) CRG, 432~433면. Dennis F. Thompson, John Stuart Mill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124.

41) 이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수(number)의 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성(reason)의 에서 

이해하려는 19세기 민주주의론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공리주의와 평등주

의에 입각한 벤담 식의 민주주의론과 비하여 소  계발민주주의(혹은 발 )민주주의

(developmental democracy)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C. B. Macpherson,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David Held, op. cit. 등이 표 으로 을 계발민주주의로 

분류한다. 

42) 이에 한 좀 더 상세한 논변은 윤성 (주 7의 논문), 243~247면 참조. 의 지성주의․능력

주의의 요소는 그의 정부이론 반을 통하는 개념으로, 의 정부이론에 한 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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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겠다는 것은 당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다수 의 선거권을 부여

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용될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어도 이 다수의 

참여를 제한할 목 으로 이런 제도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가 

실제 하원선거에 나섰을 때 실 으로 득표에 악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여성의 선거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극 옹호한 에서 여실히 드

러난다. 한 보통교육을 시행하여 지성의 격차를 이고자 한 도 선거권의 

제한이 목 이 아니라는 하나의 방증이다. 다음으로 해어(Hare)가 제안한 비례

표제를 최선의 제도로 칭송하며 채택하고자 한 것은, 보통선거가 시행되어 

선거민의 다수가 노동계 이 되고, 그들이 같은 노동자 계 의 표를 선출한

다는 가정 하에서 그 다면 소수의 지성인의 표도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옹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례 표제는 에 이르러서도 민주주의와 평등

의 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바, 비록 이 이를 통해 소수 지성의 투입

구를 마련할 것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민주 이라고까지 보기는 어

렵다고 생각된다. 

의 지성주의  엘리트주의  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복수투

표제 주장이다. 은 이 에 해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43)

모두가 발언권(voice)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모두가 같은 발언권(equal voice)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 계를 가진 두 명의 의견

이 서로 다를 때, 두 의견 모두가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만약 

같은 정도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지 으로 우월한 

경우, 는 같은 지  수 이더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큰 미덕을 갖추고 있다

자인 톰슨(Thompson)은 이를 능력의 원리(principle of competence)로 개념화한다(Dennis F. Thompson, 

op. cit., pp.54~90). 그러나 톰슨이 논하는 능력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표기 인 의회(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원)만이 아니라 능력주의, 실 주의가 우선 으로 용되는 행정부(나아가 

사법부)까지 포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정부나 료제와 련된 내

용은 고찰의 상에서 제외한다. 

43) CRG, 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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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높은 도덕 ․지성  존재의 의견 혹은 단이 열 자의 단보다 더 가치 있다. 

그리고 만약 국가제도들이 양자가 사실상 같은 가치라고 단언한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들

은 그 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둘 에서 더 명하고 나은 쪽이 더 요하게 취 될

(superior weight) 권리가 있다. 둘 에서 어느 쪽이 그러한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

나 개인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단체나 숫자로 구분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

도 정확한 근이 가능하다. 

은 와 같이 복수투표제가 야기할 수 있는 차등의 정당화를, 신분이나 재

산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  우월성(individual mental superiority)에서 구한다. 만약 

국민교육이나 신뢰할 만한 시험제도가 있다면 이를 따르되, 그것이 없다면 직

업(occupation)을 기 으로 하자는 것이다.44) 은 복수투표제 제안이 상세한 부

분에 있어서는 여러 논의가 가능한 열린 문제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러한 

제안이 의정부의 진정한 이상에 더 가까우며, 진정한 정치  개선의 길이라

고 본다. 그 지만 복수투표의 향력이 복수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동체

의 나머지의 향력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함께 제시한다.45) 

하지만 은 와 같은 비례 표제나 복수투표제가 도입될 수 없는 경우 최

후의 안 으로서 국민과 의원 간의 자유 임에 해 논한다.46) 즉 선거를 통

해 선출된 의원과 국민의 계를 어떻게 악할 것인가를 보면 의 이론이 민

주  다수와 지성  소수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44) CRG, 474~475면. 1859년 ｢의회개 론｣에서 은 이를 직  수치화하여, 미숙련노동자를 1표

라고 할 때, 숙련노동자는 2표, 노동감독자는 3표, 기업농, 제조업자, 상인은 3~4표, 법률가, 

의사, 성직자 등 지  직업인에게는 5~6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John Stuart Mill, 

“Thoughts On Parliamentary Reform,” in : CW, Volume XIX-Essays on Politics and Society Part 2 [1859], 

pp.324~325). 그러나 1861년의 ｢ 의정부론｣에 와서는 수치에 한 직 인 언 은 피하는 

신, 직업을 기 으로 상 인 기 을 제시한다. 고용주는 노동자보다, 십장은 일반노동

자보다, 숙련노동자는 미숙련노동자보다, 은행가․ 상인․제조업자는 소상인들보다 지성

이므로 복수투표권을  수 있으며, 문직업인이나 학졸업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다(CRG, 475면).

45) CRG, 475~476면.

46) 이하의 논의는 윤성 (주 7의 논문), 247~250면을 일부 수정하여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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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표가 된다.47) 

먼  표가 선거민과의 계에서 국가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얼마나 릴 수 

있는가가 요한 쟁 으로 두된다.48) 은 “‘자치’(“self-government”)나 ‘인민의 

자기자신에 한 권력행사’(“the power of the people over themselves”)는 문제의 본

질을 정확하게 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

이 행사되는 상과 늘 같은 것이 아니며, ‘자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하기보다, 각자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

치체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국민  가장 수가 많거나 가

장 활동 인(active) 사람들, 즉 다수 혹은 자신들을 다수 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사람들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49)이라고 하여 ‘인민의 자기지배’로서의 동일성민

주주의이론을 배척하고, 표와 국민의 분리를 제한다.

나아가 은 의원이 유권자의 지시(instructions)에 기속되어야 하는가 는 의

원에게 서약(pledges)이 요구되는가의 문제에 해서 기본 으로 부정 인 입장

을 피력한다. 특히 의 기 작에서는 표가 자신의 유권자의 의사를 실행

해야 한다는 리인 개념(delegate conception of representation)에 해서 비 하면

서, 더 큰 정치  지식과 우월한 인격으로 무장한 표는 자신의 유권자로부터 

독립 으로 자유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수탁자 개념(trustee conception)을 강력히 

지지한다.50) 이러한 입장은 이 성숙한 이후로는 완화되지만, 그럼에도 기본

으로 자유 임을 강조하는 논지는 유지된다. 우선 은 ｢ 의정부론｣에서 의

원의 임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서 의원이 자

신의 책임감이나 의무를 망각할 만큼 임기가 길어서는 안 되고, 한 어느 하

47) 은 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를 정의하면서 '주기 으로 선출된'(periodically elected) 

‘ 표’(deputies)를 통해 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CRG, 422면), 의민주주의의 본

질로서 ‘선거’와 ‘ 표’의 문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그러나 은 직 으로 표(representation)에 한 개념규정이나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

다. Hanna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4도 이 을 언

한다.

49) OL, 219면. 

50) Dennis F. Thompson, op. cit.,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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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a single act)이 아닌 일련의 행동(course of action)으로 평가받을 만큼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원은 자유정부에 본질 인 민주  

통제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최 의 개인  견해와 단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51) 

의 이러한 생각은 ‘의원에게 서약이 요구되는가’를 다루는 ｢ 의정부론｣의 

제12장에서 더 분명하게 진술된다. 은 의회의 의원이 선거민의 감정을 달하

는 기 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기 인지를 물으면서 이를 의회로의 사

(ambassador to a congress)와 문  행 자(professional agent)에 비유한다. 이 때 후

자는 선거민을 해 행동할 뿐 아니라, 그들을 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의원은 리인

(delegate)으로 취 되었으나, 국과 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법과 습이 의

원에게 유권자와 다른 단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헌법  

입법(constitutional legislation)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도의(constitutional morality)의 

문제, 즉 의정부의 윤리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할 것이라고 한다.52) 

은 표냐 리냐의 문제를 헌법  도의의 문제라 본다 하더라도, 헌법 자

체의 문제보다 실제  요성이 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53) 그리고 선거민

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랜 사고와 실무훈련을 마친 탁월한 지성(superior intellect)의 이 을 정부의 기

능을 해 사용하는 것도 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후자의 목 이 획득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에 필요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그러한 

표의 결정이 유권자의 결정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54) 나

아가 은 선거민들이 표를 자신들보다 더 명한 사람으로 선택해야 하며, 

더 우월한 지혜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동의해야 함이 요하다고 주장한다.55) 

51) CRG, 501면. 

52) CRG, 504면. 

53) CRG, 505면. 

54) CRG, 506면. 

55) CRG, 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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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고상한 정신(reverential spirit)에 호의 이지 않고 모든 것이 동등하

게 평가되도록 요구하지만, 은 국가의 제도들이 덜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더 

교육받은 계 의 사람들의 견해에 더 큰 무게가 실리도록 되어야 함을 주장하

며, 그래서 본인은 교육받은 자들에 한 복수투표권 부여를 주장한다는 것이

다.56) 은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자신이 앞서 언 한 선거제가 완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논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그러한 때에도 자신은 표에 한 리이

론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 특히 만약 자신이 옹호하고자 노력한 의원

리의 안 들이 헌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즉 소수 표의 조문이 구비

되지 않고 한 투표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투표의 양 가치의 차등이 주어지

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때는 표에게 자유로운 재량(unfettered discretion)을 부

여하는 것의 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한다. 왜냐하면 보통선거 

하에서는, 이것이 의회에서 다수 이외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57) 

그러나 은 표자의 능력과 탁월성을 가정하더라도 선거민의 사  견해가 

완 히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표의) 정신  우월성에 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자기부정(self-annihilation), 즉 개인  견해의 포기(abnegation)가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은 그 문제가 정치의 근본과 연결

되는 것이 아닌 한은, 유권자는 자기가 틀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으로 본질 인 문제가 아닌 한, 표의 단을 존 하는 

것이 더 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민은 표가 어떻게 행동하

는지를 알 자격이 있으며, 한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선거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표의 몫이다. 그러나 무시될 수 없는 차이들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액처럼 국가업무에 한 자신의 확신을 가진 사항에 해당되며, 그러한 근본

인 확신(fundamental convictions)에 반 되는 통치에 선거민들이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58)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순간에 그러한 ( 표의 생각을) 

56) CRG, 508면. 

57) CRG, 511~5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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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dismiss)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는 크림 쟁 당시에 압도  국민

정서와 다른 의견을 내었던 표들의 에서 찾아볼 수 있다.59) 이처럼 선거민

들의 자유 임의 제한으로서 선거민들의 근본 인 확신에의 배치여부를 제시

한 은, 나아가 일반 인 경우에는 표가 서약을 제시할 필요가 없지만, 비우

호  사회환경이나 잘못된 제도들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는 당성의 향에 놓인 표를 선출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선거민들이 후보자의 정치  견해와 감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자격이 있으며, 한 선거민의 정치  견해의 기 와 다른 몇몇 사

항은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60) 

이처럼 은, 표의 자유 임의 문제를 인 헌법사항으로 악하는 

신 경우에 따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헌법정책사항으로 악하 으며, 다

만 보통선거의 확 가 교육받지 못한 다수를 원내로 진입시킬 수 있다는 단 

하에 소수, 특히 교육받은 지성  소수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해 기본 으로 

자유 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논지를 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아가 복수투표나 비례 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소수의 의사

가 개진될 수 있는 마지막 안 으로 본 것이다.61)

58) CRG, 510면. 

59) CRG, 511면. 한 서병훈, ｢국민에 한 거역?－존 스튜어트 의 “민주  라톤주의”－｣, 

정치사상연구 제15권 제1호(2009), 227면도 참고. 

60) CRG, 511면.

61) 실제로  자신은 이러한 자신의 기본 인 생각을 스스로 하원의원에 출마한 실천의 역

에서도 철한 바 있다. 즉 당시의 지배  사회 분 기와는 거리가 있던 여성과 노동자의 

선거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은, ‘신이라도 이러한 공약으로서는 당선되지 못할 것’

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실제 의원이 되어서도 자신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해 앞장서게 된다(John Stuart Mill, “Autobiography”, in : CW, Volume I-Autobio- 

graphy and Literary Essays(이하 AU), p.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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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의 창출 

은 ｢자유론｣의 술로 큰 명성을 얻은 근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가장 강

력한 변자이다. 이러한 상 때문에 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만을 

으로 옹호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사실 의 ｢자유론｣을 좀 더 세 하게 

읽으면 이 자유(liberty)의 개념으로 옹호한 범 는 생각보다 넓은 범 가 아

님을 알 수 있다. 은 자유 개념으로 포섭한 개별성의 역은 사회로부터 최

한 보호하려고 하 지만, 타인과 련된 사회경제  자유에 해서는 사회의 

간섭이 허용된다고 보았으며, 이 에서 고  시장자유주의나 오늘날 소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법과는 구별된다.62) 물론 은 기본 으로 자유주의의 이

론  제인 공․사 구분론을 따르고 있으며, 개인의 역에 있어서는 자유의 

원리를, 공동체의 역에서는 정부이론과 민주주의론을 각각 구분하여 용하

고 있다는 에서 기본 으로 자유주의 (liberal)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자

유의 역은 콩스탕(Benjamin Constant)의 분류에 의한 근  자유, 벌린의 분류

에 의한 소극  자유의 역과 략 으로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의 자유론은 사  자유의 측면에서는 이런 논변과 거의 유사하고 그 범  내에

서는 매우 강력하고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용되는 역과 보호범

는 생각보다 그리 넓은 편이 아니어서, 극단 으로 시장주의 이고 자유주의

이지는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에게만 련되는 역이 아닌, 타인과 

련되는 부분에 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상당히 용인하는 입장에 서 있

으며, 특히 정부의 역할에 해서도 단순히 야경국가나 소극국가 이상의 극

 역할을 기 하고 있다.63)

오히려 은 자주 공공성을 강조하는 언 들을 한다. 가령 은 참여가 공공

62) 은 사회  자유주의자의 시조로 분류되기도 하고, 페이비언 사회주의 진 에서도 원용되

며, 오늘날에는 공화국(res publica)의 극  의미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자들이 을 공화주의

자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이는 이 단순히 개별성이나 자유에만 편 되지 않은 균

형 이고 다층  이론을 개하 기 때문일 것이다.

63) 은 ｢자유론｣과 ｢정치경제학원리｣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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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public spirit)에 미치는 향을 다음과 같이 설 한다.64)

시민 개개인이 드물게라도 공공기능에 참여하면 도덕 인 측면에서 정 인 변화가 생

긴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공공 역에 참여하면 자기와 련 없는 다른 이해 계에 해 

울질하게 된다.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는 자신의 사 인 입장이 아닌 다른 기 에 이끌리

게 된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공공선을 제일 요하게 내세우는 원리와 격률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 게 살다보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보다는 이런 이상과 작동원리에 더 익숙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사고가 환하게 되고, 일반 이익에 해 심을 가

지면서 그것에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 결국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품는다. 

한 은 다수결 민주주의에 회의를 품으면서 노동자 계 으로 이루어진 

다수가 계 이익을 해 계 입법을 추구하는데 한 반 를 천명하는데, 이

러한 다수의 계 이익은 벤담이 얘기한 사악한 이익(sinister interests)일 수 있

으며, 공동체의 일반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65)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험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악한 이익, 즉 계 입법(class legislation)

에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 인 의제가 만들어지기 해서는, 노

동자와 고용주 계 이 의회 내에서 동등한 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나

아가 때로는 수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토론과 요구를 통해 자신들

의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도 피력한다.66) 한 은 표

는 자신들을 선출한 계 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선거민들과는 다른 견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한편 그들이 수  소수라도 이들은 단순

한 다수의 부분이익과는 달리 체이익을 고려하여 단할 수 있으며, 때로는 

토론을 통해 그들의 의사가 철될 수도 있으리라는 비 을 제시하 다고 볼 

64) CRG, 412면.

65) CRG, 441면.

66) CRG,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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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은 의회에서의 공공선의 추구에 해 주로 논하지만, 선거를 단순한 개인

의 권리가 아니라고 보고, 선거 자체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에 공리주의자들의 비 투표 논리를 따르던 것에서 이탈하여 공개투표에 

한 지지로 돌아선 을 보면 의 차원에서도 개인의 자유만이 인 것

이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려는 모습도 살필 수 있다. 

은 투표권이 개인이 각자 처분권을 갖는 권리(right)가 아니라, 타인에 한 권

력의 행사이고 공  의무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향을 받을 수 있는 이웃 

시민들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투표는 자신의 

마음 내키는 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인 도덕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다.67) 

Ⅳ. 의 숙의론의 의의와 한계 

1. 의 숙의론의 민주성 여부68)

은 좋은 정부로서의 의민주주의론을 개함으로써 하원에서의 숙의를 

통해 공공선을 창출하기를 고 했다. 이러한  이론의 성격과 련해서는 소

수의 지성, 엘리트에 가 치를 부여했다는 견해들이 지 않다. 컨  트

(Letwin)은 은 벤담과 달리 지성인들의 리더십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보고,69) 

힘멜 (Himmelfarb)는 ｢자유론｣과 달리 ｢ 의정부론｣에서 은 엘리트주의 

요소를 강조하는 ‘  다른 ’을 발견한다고 하며,70) 번스(Burns)는 은 일 된 

67) CRG, 488~490면. 이러한 언술은 이 숙의의 주체를 표만이 아니라 으로까지 넓히려

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제공한다. 

68) 본 의 내용은 윤성 (주 7의 논문), 251~254면을 일부 수정하 다. 

69) Shirley Letwin, The Pursuit of Certainty, Cambridge, Eng., 1965, p.306.

70) Gertrude Himmelfarb, On Liberty and Liberalism, New York, 1974, pp.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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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을 견지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그는 민주주의자는 아니었다고 평한

다.71) 이태숙 교수도 의 주장들이 복수투표제나 선거권의 제한 등 평등에 반

한다는 을 들어 이 민주주의에 부정 이라고 본다.72) 정종섭 교수는 의 

사상이 버크로부터 귀족제  요소만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트 심의 의사상이라고 보면서, 그러나 참여의 문제를 요하게 취 한 

것은 의제에 한 한층 균형잡힌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73) 이처럼 

이 ｢자서 ｣등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자(democrat)임을 자처하는 가운데74) 

그의 이론이 실질 으로는 민주 이지 않다는 을 제시하는 측에서는, 이 

의 참여에 부정 이거나 제한  시각을 견지했다는 과, 한 각각의 발

언권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다는 을 기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의 구상들 에서 의 참여를 제한하고 엘리트주의를 강조한 제도들로

서 논란이 되는 것은 가난한 자와 문맹자에 한 선거권 제한, 비례 표제, 복

수투표권, 의회의 입법권한 제한과 문가에 의한 입법안 작성,75) 그리고 의원

의 자유 임 원칙, 공개투표제도의 유지 등이 표 이다.76) 각각의 개별 인 

논 들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권의 차원에서 이 소극 으로 재산과 교육자격을 통한 제한을 논

하 다는 , 그리고 극 으로 직업과 교육을 기 으로 차등투표권을 부여하

고자 했다는 에서 의 엘리트주의  성격을 볼 수 있다. 특히  보통․

71) J. H. Burns, “J. S. Mill and Democracy, 1829-61(Ⅱ),” in : G. W. Smith(ed.), John Stuart Mill'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 critical assessments v. 3. Politics and government, Routledge, 1998, p.66.

72) 이태숙, 앞의 논문, 101면. 

73) 정종섭, ｢ 국에서의 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헌법연구1(제3 )(박 사, 2004), 16, 7면.

74) AU, 239면. 그러나 은 자신의 민주주의론을 제한 민주주의(qualified democracy) 는 숙련 민

주주의(skilled democracy) 등으로 표 하고 있는 (CRG, 436, 440면)을 볼 때 스스로도 자신의 

이론이 당시 루소나 페인 식의 순수 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는 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

아야 한다.

75) 이상은 서병훈,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 존 스튜어트 의 정치사상(사회비평사, 1995), 

379~380면. 

76) 행정권의 강화와 능력주의의 강조의 측면은 본 논문의 직 인 고찰의 상은 아니라는 

은 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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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선거의 에서는 재산이나 교육수  등을 통해 선거권을 배제하는 경우

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한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국에서 사교육

의 혜택은 주로 재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한 혹은 가 의 요소들은 이 시장 사회의 기 을 받아들 으며, 시장에서의 

실패자를 배제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77) 그러나 은 

이러한 배제의 정도를 완화하기 해서 간 세 일부를 직 세로 치하고, 보통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완화하고자 한다.78) 

복수투표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의 지성주의․엘리트주의가 가장 극명하

게 드러나는 국면으로, 그러한 차등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은 이에 해서도 복수투표권의 부여가  다른 계 입법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됨을 언 하기는 하지만, 그에 한 구체 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 이러한 제도 구상은 기본 으로 보통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

시 상황에서 보통선거가 이 지고 난 뒤에 그에 한 응으로서 고안한 것이

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한선거를 주장한 배 트와 같은 보수주

의 이론가들은 보통선거를 통한 다수의 등장에 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79) 한 재와 달리 지  수

의 격차가 했던 19세기의 사회  배경에서 인구구성상 다수를 차지했던 

노동계 과 여성의 지  수 이 문맹에 가까웠던 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들

에게 곧바로 국가의사의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한 것인가에 해서는 보

통교육을 통해 국민이 반 인 지식과 교양을 갖춘 오늘날과 동일한 에

서 살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례 표제에 한 의 옹호를 살피면, 이 해어의 새로운 비례

표제를 높이 평가한 것은 보통선거제가 실 되었을 때 기존의 지역선거구에 

의한 다수 표만이 선출될 때 지성 있는 소수가 배제될 수 있음을 염려한 것이

77) C. B. Macpherson, op. cit., p.57.

78) CRG, 470~472면.

79) 배 트는 국민(nation)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농민

과 노동계 은 제외하 다. W. Bagehot, op. cit.,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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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다이시가 히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때의 비례 표제는 

소수 지식인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 이 있는 소수 표제로서, 민

주주의를 제한하기 한 장치로서 주목받았다고 해야 한다.80) 이에 해서는 

이미 당시에도 배 트가 정당체제가 비 해진다는 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

다.81)  한 정당정치에 호의 이지 않았으며,82) 재 선거체제에서 보수당

과 자유당의 향력은 무제한 임을 인정했으나, 해어의 계획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한계가 지어질 것이라고 기 했다.83) 한 비례 표제의 

창안자인 해어의 경우에는 제한선거의 기반 에서 비례 표제를 도입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비민주주의의 의를 지울 수 없지만,84) 은 보통선거의 기

반 에서 비례 표제 도입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해어와는 구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 비록 당시의 상황에서 비례 표제가 엘리트주의 인 성격이 

다분했다는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 에 와서는 미권을 제외한 부분

의 나라가 다수 표제와 함께 비례 표제를 혼용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85)

한 공개투표의 지지로 돌아선 의 입장에 해서도 엘리트주의의 에

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당시 벤담 등 개  지식인들 다수가 비 투표를 옹

호했고 차티스트 운동에서도 비 투표를 지지한 반면, 은 은 시  비 투

표를 지지하다가 나 에 당시의 공개투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80) A. V. 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Liberty / Classics, 1982, p.xci. Paul B. 

Kern, “Universal Suffrage Without Democracy : Thomas Hare and John Stuart Mill,” in : G. W. Smith(ed.), 

John Stuart Mill’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 critical assessments v. 3. Politics and government, Routledge, 1998, 

pp.165~166은 이를 당시 진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엘리트 룰을 보존하기 한 제도

 장치로 본다. 

81) W. Bagehot, op. cit., pp.148~159. 

82) Dennis F. Thompson, op. cit., pp.113~114, 119~120 등에서 은 정당의 힘이 표의 자율  

단에 향을 끼치는 데 한 두려움을 피력한다고 본다. 

83) CRG, 463면. 

84) Paul B. Kern, op. cit., pp.168~169. Kern은 나아가 정당명부에 기반한 비례 표제를 제시한 Hare

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당정치를 엘리트 지배에 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85) A. V. Dicey, op. cit., p.xci도 이 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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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6) 은 앞서 본 것처럼 투표권을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  의무로 이해했

다.87) 그러나 ｢자유론｣과 ｢ 의정부론｣ 등을 통해 다수의 횡포에 한 두려움

을 이야기하던 이 선거권의 역에서만은 이를 다수의 향력 앞에 노출시

키고자 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비 투표는 엘리트의 향력

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해석이 조 은 더 타당해 보인다.88) 

자유 임의 문제는 의제의 핵심 인 원리인 동시에 오늘날까지도 이와 

련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자유 임의 원리는 표에게 선거민과 다른 국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는 엘리트주의  성격을 

갖는다는 비 에 일차 으로 노출되게 된다.89) 국민의 지시나 기속되지 않는 

표를 상정하는 을 들어 ‘민주  라톤주의’로 이해하는 입장도 지 않은

데,90) 자유 임을 이처럼 ‘민주  라톤주의’나 ‘민주  엘리트주의’로는 이해

할 수 있을지언정 의 민주주의에 한 입장을 라톤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생각한다.91) 톰슨은 이 기에 라톤의 ‘환자와 의사’의 비유를 원용하

고 있으나, 후에는 표와 선거민에 한 좀 더 균형잡힌 견해로 나아갔다는 

을 밝히면서, 이러한 표의 재량은 능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지되나, 이는 다

시 ‘ 표는 선거민에 책임을 진다’는 참여의 강조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으로서 첫째, 은  사회환경이

나 잘못된 제도들로 인해 유권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을 때는 서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 무명인사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도 유권자들의 감정

에 순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근본 인 확신에 배

86) Bruce L. Kinzer, “J. S. Mill and the Secret Ballot”, in : G. W. Smith(ed.), John Stuart Mill’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 critical assessments v. 3. Politics and government, Routledge, 1998, pp.179~196.

87) Paul B. Kern, op. cit., p.172; Dennis F. Thompson, op. cit., p.96. 

88) Paul B. Kern, op. cit., p.172.

89) 의제의 엘리트주의에 한 비 과 그 응답에 해서는, 정종섭, 헌법연구 4(박 사, 

2003), 84~85, 103~105면 참조.

90) Graeme Duncan, “John Stuart Mill and Democracy”, in : G. W. Smith(ed.), John Stuart Mill’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 critical assessments v. 3. Politics and government, Routledge, 1998; 서병훈, 주 59의 논문. 

91) William Stafford, John Stuart Mill, Macmillan Press, 1998,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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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는 유권자에 기속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92) 

이처럼 은 표를 보통선거에 의해 뽑는다는 에서 이미 경험  의사의 기

본  반 의 창구를 마련한 동시에 이와 같이 표가 선거민에 의해 기속될 수 

있는 사유들을 마련함으로써 엘리트주의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데 한 안

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은 자유 임의 문제를 헌법 자체의 문제로 

보는 신 헌법  도덕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도,93)  이론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말해 다. 

마지막으로 입법권을 의회 신에 입법 원회라는 행정기 에 맡기는 의 

구상에 해서 역시 엘리트주의  제도구상이라는 비 이 가능하다. 당시에도 

의회의 가장 요한 기능으로 이해되었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러한 지 를 

구가하고 있는 민주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의 생각은 입법이 민주

 정당성에 기 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에서 볼 때 한계를 노정한

다. 그러나 의회주권 논리의 권성 앞에서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 되어 있었

던 국  실을 고려한다면, 입법권의 지 요소를 행정권에 분담시켜 권력분

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사고를 목하려는 의 개  사고를 읽을 수 있

다.94) 한 이 기본 인 법안 작성의 권한을 입법 원회에 부여하고자 한 것

은 문제라고 하겠으나, 그러한 입법의 문  성격을 인식하고 지  요소를 불

어넣고자 한 부분은 에 와서 각종 입법의 문화에 따라 행정입법이 늘어

나고 있는 실, 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입법보조기구가 증하고 있는 

실 등을 미리 간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95) 

이처럼 의 민주주의론 구상은 여러 측면에서 지성주의  요소를 많이 함

92) Dennis F. Thompson, op. cit., pp.112~115. 

93) CRG, 504면. 

94) Dennis F. Thompson, op. cit., p.122은 자신의  독해법에 따라 입법 원회에 능력의 원리를, 그

리고 의회에 참여의 원리를 비시키면서, 자는 도구  능력의 제공을, 후자는 정부업무

에 한 통제를 통해 참여의 보호  목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95) 하이에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의회의 기능에 따른 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Friedrich 

A. von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 3-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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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세기의 차별  실에서 계 과 성별을 월

한 보통선거를 주장했다는 , 그리고 비록 지성  소수가 발언권을 가져야 한

다는 주장을 일 되게 하면서도 다수와 소수가 종국 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의사에 따른 결정을 인정하 다는 에서 의 의민

주주의론과 숙의론은 민주 (democratic)이라고 볼 수 있다. 

2. 의 숙의론의 의의와 한계

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한 논의는 단선 이고 일방향  형태를 띤 것이 

아니라, 상호 이고 호혜 인 성격을 띤, ‘숙의  참여’로 볼 수 있다. 즉 은 

단순히 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양 으로 계량화한 ‘결과’만을 

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수의 의사가 충분한 이성  논의의 장을 거쳐 획

득된 것이며 그 때 다수든 소수든 각자의 이익과 논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

었는가 하는 ‘과정’의 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투표와 

사  선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어 이성  토론 기제의 요성과 이를 통

한 선호의 변경가능성, 나아가 공공선의 지향을 보여 으로써 참여와 숙의가 

민주주의론 속에서 상호 보완 으로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의할 때 표의 숙의는 의회라는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주로 실

되고, 자유 임은 그러한 헌법이론  기 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게 보면 

의 의민주주의론의 핵심원리인 자유 임은 선거민 다수의 의사와 다른 경

우에도 법 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그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는 자유 임이라는 제도  바탕을 통해서 의원이 자유롭게 본연의 숙의기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토 를 형성하라는 취지가 더 심 인 것임을 이해

할 수 있다. 즉 최고의 공  이성(public reason)을 활용하여 신 한 토론과 심의

를 진행함으로써 최선의 공공선을 도출하라는 지상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talking)의 가치는 이 ｢자유론｣을 통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개진되었고, 동시에 ｢ 의정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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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  통제기능과 아울러 각종 견해와 고충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말

하기의 기능을 시하고 있는 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숙의는 그러한 

과정 자체를 통해서 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이성을 통한 교육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 되었고,96) 이를 통해 사회  진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낙 으로 망한 것이 이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은 우월  이성(superior reasons)을 강조하는 입장을 빈번

히 언 하는데,97) 어쩌면 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형을 고  아테네 폴리스

에서 펼쳐진 숙의 기제에서 찾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98) 어비니티(Urbinati)

는 이러한 아테네 아고라(agora)의 숙의를 이 근  국정부에 걸맞게 변형시

키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의정부

라는 제도  측면(institutional aspects)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측면으로서 근

인의 시민  덕성(civic virtue of the moderns)이라는 것이다.99)

그러나 제도  측면과 덕성의 측면에서 의 이론은 19세기  한계를 노정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먼  제도  측면에서는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수와 소수의 의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칫 결

합할 수 없는 요소들을 결합하려 하 다거나 아니면 엘리트주의에 무 기운 

것 아닌가 하는 비 에 여 히 직면할 수 있다. 표 으로 복수투표제 주장과 

같은 것이 그러한데, 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민주주의론의 기본 제

를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근법을 택했다는 에서 이론 으로 문제가 있었

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수의 의사결정권한을 직  제한하거나 혹은 소수에게  

더 큰 권한을 직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문가주의나 능력주의의 원리에 따

라 해결할 부분을 더 엄 하게 구분하거나, 아니면 숙의과정의 차  보장을 

더 강화하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96) Dennis F. Thompson, op. cit., pp.124~125. 

97) CRG, 432면 등 다수. 

98) Nadia Urbinati / Alex Zakaras, op. cit., pp.207~208. 

99) Nadia Urbinati, op. cit.,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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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통선거도 요원한, 특히 의회주권의 통이 강했던 당시 국의 상황

에서는 기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의 민주주의론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표가 아닌 국민의 직  참여( 컨  국민투표, 발안, 소환제도와 

같은)에 해서는 구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도 지 될 수 있

는 부분이다. 이는 의 민주주의론이 비록 반민주주의 이지는 않았다고 하더

라도 보다는 지성인과 엘리트에 더 균형추가 기울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서 비 이 가능하다. 물론 숙의는 표  의민주주의와 더 친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다고 하더라도  시 와는 달리 국민이 반 으로 보통교육의 수

혜를 받고 각자에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지

에 있어서는 국민의 직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숙의의 기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론이 진정으로 숙의  

참여로 재구성되기 해서는 그 주체가 표나 엘리트로 제한되지 않고 최 한 

넓은 범 의 국민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때 숙의는 반민주주의 이며 엘리트주의 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 

참여의 기조 에 공공선의 창출이라는 날개까지 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덕성의 측면에서는 의 숙의론은 지성주의에 큰 희망을 걸고 엘

리트는 그의 지식에 비례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낙 으로 망

했던 듯하다. 이는 비교  지행합일의 사상가로 잘 알려진  본인의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이 있으면 곧 도덕 이고 공공성을 추구하는가, 달

리 말해 사익이나 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해서 은 정면

으로 응답하지 않은 채 낙 한 것으로 보인다. 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구체

제의 권력자들에 해서는 명시 으로 반감을 표시하나, 새로 부상하는 지식인

과 엘리트 그룹에 해서는 비교  낙 하고 신뢰하 다. 추측컨   당시에

는 구체제의 신분질서가 더 큰 병폐와 거악(巨惡)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었

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엘리트가 사익을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험성과 

히 통제되지 못하는 표의 실패 상에 해서 은 히 인식하지 못

한 한계를 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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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의 숙의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은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이 국왕이나 상원보다 국가권력

의 심에 놓여야 하며, 한편으로 하원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하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행

정에 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의회가 민주  

다수의 제에 휘둘리지 않고 소수 엘리트도 그에 비례하는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성  소수가 투입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 고, 마지

막으로 이처럼 다수와 소수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차가 보장되는 가운

데 계 입법이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

하 다. 

이러한 의 숙의론은 오늘날의 에서 볼 때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도 

지 않고 19세기 국을 배경으로 한 시공간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숙의론은 다수와 소수가 정당하게 공존할 수 있

는 제도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특정 계 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공

공선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에서 정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은 다수결원리로 소하게 이해된 민주주의 이론에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차’와 ‘이성’이라는 화두로써 극복하고자 한 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상  감을 제공한다. 

21세기 한민국의 실은 이 19세기에 설계했던 여러 제도  요소들을 

상당부분 구비하 거나 제도화한 상태이면서도 막상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정부를 가지고 있는가에 해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지 에도 표의 실패가 계속되기 때문이고, 이는 곧 선출된 엘리트들이 자신

에게 부여된 공공  기능을 히 살리지 못하고 사익 는 당  이익을 추

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한민국 국회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숙의 차가 부재하다시피 하 고, 이에 따라 날치기 입법이 

헌  행으로 반복되어왔는데도 이에 해서 입법 으로는 물론 헌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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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히 응하지 못해왔다.100) 컨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  결정에서 헌법재 소가 ‘ 법이나 유효’의 논리를 편 데 해

서,101) 논자들은 체로 비 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에 한 비 의 논거는 

주로 차법이나 소송법  에 머물 을 뿐 이를 헌법이론상 실체 인 

에서 숙의민주주의 이론으로 치 하게 논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는 우리 헌법이론에서 민주주의 이론의 빈곤을 단 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보

이며, 이런 에서 의 숙의론과 그 문제의식을 계승한 오늘날의 숙의민주주

의론은 한국헌법상 민주주의 이론에도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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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S. Mill on Deliberative Democracy

102)

Yoon, Sunghyun*

Deliberative democracy has now emerged influential as it attracts substantial attention 

from recent studies on theories of democracy. It places more emphasis on procedure and 

reason compared to traditional democracy, where preferences were aggregated in a form 

of voting. The notion of deliberation in theories of democracy is originally rooted in the 

Athenian politics, however the one who had developed it into a modern theory was John 

Stuart Mill, a constitutional thinker in the 19th century Britain.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n Mill and his deliberation, it must be noted that 

deliberation is a comprehensive concept encompassing democr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spired and illuminated by deliberation, Mill presents three key ideas. First, 

he stresses the gravity of free discussion and expression of opinions at the House of 

Commons where deliberation is actually practiced by decision-makers elected through 

universal suffrage. Second, he sets forth intellectualism to secure voices of the competent 

few under tyranny of the majority. Finally, he believes that, in pursuit of the public 

good, the House should go beyond mere class legislation for a democratic decision to be 

legitimate.

It is hardly deniable that Mill’s theories may include limitations as they partially lack 

enough details. Nevertheless they lead us to enrich our understanding as Mill introd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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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 engendered by procedure and reason. Back in his time, Mill devised the 

procedure to balanc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nd tried to achieve greater public 

interest by introducing the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legitimacy. Now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where its politics stands before massive challenge. 

Even though the government system adopts the model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we 

frequently witness our representatives seek for partisan interests without maintaining due 

process and deep discuss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must revisit Mill’s thoughts 

on deliberation to acquire valid and viable implications for the road ahead. 

[Key Words] John Stuart Mill(J. S. Mill), Deliberatio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Procedure, Reason, Public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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